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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

획 수립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

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도모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진흥계획 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(안 제5조제

3항).






